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32,405,601 27,972,168

일반회계 884,223,332 26,526,700

특별회계 48,182,269 1,445,468

기타특별회계 48,182,269 1,445,46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8,612 9,258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198,001 65,9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1,893,991 356,820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1,062,000 931,860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0,100 603

수질개선 특별회계 64,753 1,94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03,000 24,09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9,873 8,396

주차장 특별회계 1,551,939 46,55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26,312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목적 4,926,312)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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